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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we intend to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by the KODISA, which 

applies the court's standards well in practice,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classifying the case of research misconduct into six cases, the court's judg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Results: First, research misconduct that has passed the disciplinary prescription can be punished.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illegality continues to this day. Second, even if there were no punishment regulations at the time of research misconduct, it 

can be retroactively punished with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This is because research ethics is a universal and common 

standard and does not change. Third, if there is a fact that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resumed unwritten 

intentions. Therefore, the act of taking and using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r proper citation procedure, even 

if it is unintentional and for the public interest, is a research misconduct. Fourth, if there is an inappropriate citation notation, the 

int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is presumed.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even if a quotation is marked, if it is incomplete, 

it is recognized as plagiarism. Fifth, if the author uses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roper source indication, it is plagiarism 

even if the other person who owns the copyright agrees to it. The understanding or consent of some parties does not justify 

research misconduct in violation of public trust. Sixth, it is a research misconduct to create a new work without citations for one's 

previous work.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citation, if the subsequent writing is not original, it is a research misconduct. 

Conclusions: Academia should clarify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ODISA, and deal with research results that lack the value as creative works similar to those of research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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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의 법적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연구부정행위의 성립시점과 판단시점, 징계시점이  모두 다를 

경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 각 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의 시각을 참조하여 학계에서 마땅한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논란이 

없는 반면에 그 시간적 적용 범위, 즉 시효에 있어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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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시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이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의 기준을 실무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한국유통 

과학회의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과 

학계의 판단기준의 격차가 해소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징계시효가 지난 연구부정행위 

 

2.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법, 2011 년 2 월 10 일 선고된 판결문 (2010 

가합 57966)에 따르면, 2011년 2월 10일 논문 표절로 면직 처분을 

받은 한 연구원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원고는 해당 논문을 발표한 시점이 2002 년이어서 

징계 시점인 2010 년엔 이미 징계시효 2 년을 넘겨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 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면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 전까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피해 발생 

시점'이라는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판례이다.  

연구부정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표절의 예를 들어 보자. 표절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가 고착화된다. 표절로 인한 원저작자의 피해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표절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시효로 보호해줄 이유가 거의 없다.  

표절을 저지른 연구부정행위자는 표절 논문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연구부정행위자의 현재 위치는 과거의 

연구부정행위에 기반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불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대학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에 적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징계시효가 3 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0 년전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은 10 년전 

당시 규정 기준으로 현재시점에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그 

연구부정행위와 연관된 논문의 심사를 통해 직급승진, 연구비 

수령이 있었을 것이므로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수에게 직급승진의 취소, 연구비 환수조치,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처벌 기준은 10년 전 당시 

규정이 된다.   

 

3. 연구부정행위 처벌규정의 소급여부 

 

3.1. 사건 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에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판결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3.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원칙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연구윤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행위시점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소속기관에 없었고 사후에 규정이 만들어져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이 이를 근거로 처벌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법원은 

소속기관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윤리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므로 변한다고 볼 수 

없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고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므로 불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연구부정행위 이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 과거 

부정행위 판정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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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학의 연구부정행위에 적용하여 보면 10 년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던 대학에서 현재 시점에 새로운 

징계규정을 만들고 10 년 전 연구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때 처벌기준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징계규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연구부정행위자의 현재가 과거의 행위에 

기초하여 얻어진 성과물이라면, 소속기관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소급하여 해당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다.  

 

 

4. 저작권침해와 미필적고의 

 

4.1. 사건개요 

 

울산지법, 2006년 6월 16일 선고된 판결문(2006노 330), 대법원, 

2008 년 10 월 9 일 선고된 판결문(2006 도 4334), 대법원, 2005 년 

12 월 23 일 선고된 판결문(2005 도 6403)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 810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 조의 5 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4.2. 법원 판단과 적용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 26 조 제 1 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 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학술지 연구부정행위규정을 몰랐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창작물을 허가나 

정당한 인용절차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보면, 출판사가 교재 마지막 장에 “본 출판사는 

교재에 사용된 이미지가 혹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은 저자가 부담한다” 문구를 삽입한 

경우에도 출판사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사로서는 저자의 저작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저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자와 연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출판물의 수입은 저자와 출판사가 분배하여 

가지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저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출판사의 

선언은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침해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출판사의 미필적 고의를 더욱 분명하게 해 

줄 뿐이다.  

 

 

5. 부적합한 인용표기시 고의 추정  

 

5.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2. 법원 판단과 적용 

 

표절 사실이 있으면 행위자의 고의가 추정하여 인정되고 

인용표시를 하더라도 불완전하면 표절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논문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문장 또는 문단 또는 

페이지마다 각주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능한한 짧은 간격으로 자주 인용 표시를 하여 

독자가 보았을 때 인용한 부분과 저자의 의견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읽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논문 저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본문에는 각주 

표시를 하지 않고 대신에 서문 또는 참고문헌에 타인의 저작물을 

명시하였더라도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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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본문을 타인의 저작물 인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자의 

창작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문의 문장마다 각주를 달지 않았더라도 문단 전체, 

페이지 전체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임을 명시하였다면, 표절이 

아니라 올바른 인용표기를 하지 못한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즉 타인 저작물의 인용만으로 한 

문단이나 페이지를 모두 채운다면 그것이 논문으로서 독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의 고의성은 상당부분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6. 연구부정행위의 피해자의 승낙효과  

 

6.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6.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법익 피해자는 논문 원저자, 출판사, 학회, 

소속기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의 양해나 승낙은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A 출판사의 양해와 승낙을 받고 

B 출판사에서 본인의 A 출판사 저작물을 제목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후 소속기관에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신고하면 

연구부정행위이다. 여기에서 A 출판사와 B 출판사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있었더라도 소속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심지어 소속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승낙 또는 

양해하였더라도 두 출판사의 저작물은 다를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보면, 공동연구자 사이에서 실질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제 1 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출판물에 기재하는 

기여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이다. 또한 각종 부적절한 

저자권의 표기도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다만 일종의 피해자가 승낙한 연구부정행위는 

발견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7. 자기표절(중복게재)  

 

7.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자가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7.2. 법원 판단과 적용 

 

저자의 선행 저술 인용 표시의 엄격성은 일반 타인 저작물의 

인용 표시에 비해 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관점이다. 즉 자신의 저작물의 인용 표시의 엄격성은 완화되어 

표시 형식보다는 저자의 진정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본다. 즉 

법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에서 저자가 자기표절의 고의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반면에 저자의 선행 저술 인용이 있더라도 후행 저술이 

독창성이 없다면 인용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자기 

표절이 된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논문 저자가 본인 A 논문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하면서 B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실상 B 논문은 

A 논문에 비해 연구성과가 다르지 않았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심지어 논문유사도 프로그램 검사결과 A 와 B 

논문유사도가 0 이었고 단어의 연속성 측면에서 두 논문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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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은 전혀 없더라도 내용과 맥락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면 새로운 논문 B는 연구부정행위 저작물에 해당한다.  

 

8. 결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원과 학계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와 징계규정의 소급효 

등에서는 법원이 좀 더 엄격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부정행위 판단이 성립요건에 치중한 나머지 

처벌요건에서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학계가 

논문유사도 등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나머지 기여도가 

부족한 연구성과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학계가 한국유통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유통과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은 다음 

9가지이다(Hwang, Kim, Yoon, Lee, & Lee, 2014; Hwang, Lee, Lee, 

Kim, Yang, Youn, & Kim, 2015; Hwang & Youn, 2016; Hwang, Lee, 

Kim, Shin, Kim, Kim, Lee, Kim, & Youn, 2017; Hwang & Chae, 

2017). 

 

1. KCI 와 잼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확장 유사도 

검사(카피킬러) 5 어절 이상, 1 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5%를 상회하는 논문. 다만 

발표논문을 정규논문집에 투고한 경우나 본인의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경우는 카피킬러 기준으로 표절률이 10%를 

상회하는 논문 

2. 학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번역 및 

맞춤법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자로서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 제 3 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논문. 다만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이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제3저자의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연구보고서, 타인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7. 복수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 주제의 논문을 투고한 논문. 

다만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는 예외로 함 

8. 제목, 연구모형, 가설, 개념변수, 표와 그림, 연구결과 등 논문 

구성요소가 선행 연구들과 매우 유사한 논문. 다만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인용을 통해 모두 명시하고 투고 논문의 차별성과 

연구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한국유통과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서 게재불이익 대상 

논문을 규정한 것을 참조하여 차후에는 창작물로서의 가치가 

모자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준 연구부정행위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유통과학회의 논문투고규정으로서 게재논문 

선별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게재불이익 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정교한 연구방법론이라 하더라도 기존 논문을 답습한 

공헌(Contribution)도가 낮은 표절 의심 논문 

2. 원어민 교정이 안 되어 문장이 조잡하여 해석이 난해한 영어 

논문 

3. 최근 논문 인용이 소량이고, 10년 전 논문을 인용한 논문. 

4. 해외문헌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헌만을 인용한 논문 

5. 학술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학위논문이나, 인터넷, 일반잡지, 

뉴스를 인용한 논문 

6. 목적, 연구방법론, 결과, 결론 등이 불명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논문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논문은 명확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논문에 비해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편집자나 출판담당자는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유통과학회(KODISA)가 창간한 연구윤리(JRPE)가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 학계의 연구와 출판윤리의 기준과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문 전 분야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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